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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경5

1

에 사용하 용어 다 과485 2 ( )【 】

같다.

담 담 라 함 감리 본 연 지,① ：

운 에 필 한 재원 과 역 하

하여 개체 에 납 하게 하 담

그 다 각 같다.

감리 본 담 감리 본 담 하 본 담1. ( ‘ ’：

라 한다 감리 본 운 에 필 한 재원 하여.)

개체 에 도 계 결산 담 납1%

하 담 말한다 감리 본 납 본 담.

에 실행 원 가 하 에 라 본 타 산

책 하여 한다 각 연 사업비 역 비 별.

본 본재산 리 원 운 규 처 에3. 5 ( )

라 당 지원한다.

생략2~3 ( )

담 담 역 재단4. ：

하여 개체 에 도 계 결산 1.5%

역 하 에 라 담 납 하 담, 말

한다.

산 계 원 산 계 원 라 함 개체 지, ,② ：

연 감리 본 에 시행하 지 산 편 결,․

차 감사 결산에 한 체 본 원 말한다, .

고 산 고 산 개체 감리 본 또 감리,③ ：

편 경5

1

에 사용하 용어 다 과485 2 ( )【 】

같다.

담①

1. 감리 본 담 감리 본 담 하 본 담( ‘ ’：

라 한다 감리 본 운 에 필 한 재원.)

하여 개체 에 도 계 결산

담 납 하 담1.0% 말한다 감리 본.

납 본 담 에 내에 실행20%

원 가 하 에 라 내 지역 갖 연 사

업비 계상 당하여 한다. 감리 본 지원비 역

비 별 본 본재산 리 원 운 규3.

처 에 라 당 지원한다 개5 ( ) . < >

동2~3 ( )

4. 담 담 역 재단：

하여 개체 에 도 계 결산

역 하 에 라 담 납 하2% ,

담 말한다 개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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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하 단체 등에 취득 리하거나 처 하 지 건, , , ,

계 등 고 산과 타 고 산 말,

한다.

계 개체 지 연 감리 본 동, , , ,④ ：

단체 등에 특 목 하여 특별 계 에,

통상 운 하여 립 시행하 계 말한

다.

감리 본 건2

감리 감리 그488 5 ( ) 70%【 】

보 립하여 한다 보. 70%

가 과 후에 개척 비 연 사업비 역

비 사용하여 한다 그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고.

할 에 감독 본 본재산 리 원 결

지재단 사 결 거쳐 실행 원 에 재

원 과 과 원 상 찬 결3 2

해 한다 다만 재산상 실 경우 결 에 찬동한. ,

사 원 변 책 과 민사 사상 책 진다.

감리 본 건2

감리 감리 그488 5 ( ) 70%【 】

보 립하여 한다 보.

가 과 후에 개척 비70% 감리 본 지원비

역 비 사용하여 한다 그 특별한 경우에.

사용하고 할 에 감독 본 본재산 리

원 결 지재단 사 결 거쳐 실행

원 에 재 원 과 과 원 상3 2

찬 결 해 한다 다만 재산상 실 경우. ,

결 에 찬동한 사 원 변 책 과 민사 사상

책 진다 개. < >

연 사업비 본 지원비

변경

담 실 납000 6 ( )【 】 통계 각 연

당 평균 헌 하 사하여 허1 70%

경우나 시에 간 원 한한다 사2 .

실태 사 원 에 한다. 신< >

(2015.10.30.)

시행 공포한 날 시행한다000 1 ( ) .【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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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본재산 리 원 운 규3.

처 본 본재산에 산578 5 ( )【 】

각 연 사업비 역 비 개척 비 재단

사업비 지 한다.

본 본재산 리 원 운 규3.

처 본 본재산에 산578 5 ( )【 】

감리 본 지원비 역 비 개척 비 재단

사업비 지 한다 개. < >

재단 독 한감리5.

역 재단

재단 독 한감리 역 재단5.

개 울특별시 내용변경 허가2015.00.00. 신< >

재지 본 사 울특별시 태평593 2 ( )【 】

가 지 에 다1 64 8 .

재지 본 사 울특별시에 다593 2 ( ) .【 】

개< >

사업 본 목 루 하여 래 같595 4 ( )【 】

사업 행한다.

① 사 사 학사업,

② 퇴 퇴직 역 한 생 비 보 복지사업

③ 별 역 가 한 생 비 보 복지사업

④ 본 목 달 하여 사 에 필 하다고

하 사업

⑤ 본 목 달 하여 필 한 재 염 하 한

사업

⑥ 그 에 필 한 사업

사업 본 목 루 하여 래 같595 4 ( )【 】

사업 행한다.

삭< >①

① 퇴 퇴직 역 한 생 비 보 복지사업

②별 역 가 한 생 비 보 복지사업

③본 목 달 하여 사 에 필 하다고

하 사업

④ 본 목 달 하여 필 한 재 염 하

한 사업

⑤ 그 에 필 한 사업

원598 7 ( )【 】

① 사 감사 한다2 .

② 생략< >

원598 7 ( )【 】

사 감사 하고2①　 에 한하여 연 할1

다. 개< >

동< >②　

사 과 직600 9 ( )【 】 사 과 직600 9 ( )【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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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 독 한감리 감독 당연직 하

감독 직 재 간 한다.

② 사 본 하고 사 집하 그

그 사 에 한 든 사 처리한다.

사 독 한감리①　 감독 당연직 하

감독 직 재 간 한다 개. < >

사 해 사 그 직 에 실하지 못하603 12 ( )【 】

본 훼 하 행 재산상 해 래하

행 할 에 사 결 해 한 후 보고한다.

사 해 사 그 직 에 실하지 못603 12 ( )【 】

하 본 훼 하 행 재산상 해 래

하 행 할 에 사 결 해 한 후 주 청

에 보고한다 개. < >
주 청 삽‘ ’

사3

집605 14 ( )【 】

① 생략< >

② 사 연 2 , 상 월에 하 월에 집2 9

한다.

③ 생략~ < >④

사3

집605 14 ( )【 】

동< >①

사 연 2②　 실시하 상 월에 하, 4

월에 집한다11 개. < >

동~ < >③ ④

재4

재산 본 재산 본재산과 보통재산608 17 ( )【 】

한다.

생략< >)①

보통재산 본재산 재산 한다.②

매 에 납 하 담 과 역1.

담

생략2~3 < >

재4

재산 동608 17 ( ) < >【 】

동< >①

②

담 과1. 허 담 역 담

개< >

동2~3 < >

동< >③

허 담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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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략< >③

경비 본 재산 나 사업에 생하 과610 19 ( )【 】

실 목 에 라 사용한다3 .

① 생략< >

② 동산 에 생하 과실 본 목 과 사업에

라 사용한다.

경비 본 재산 나 사업에 생하610 19 ( )【 】

목 에 라 사용한다 개3 . < >

동< >①

동산 에 생하② 본 목 과 사업에

라 사용한다 개. < > 과실→

산편 본 산612 21 ( ) ,【 】 매 계연

도 개시 개월 지1 편 하여 사 결 거쳐 한다.

산편 본 산612 21 ( ) ,【 】 하

사 지 편 하여 사 결 거쳐 한다.

개< >

계감사613 22 ( )【 】 감사 계감사 연 상 행한2

다.

계감사 감사613 22 ( )【 】 본 계감사 연 2 ,

계 감사 연 상 행하고 필 시 감사 할2 ,

다. 개< >

사업7

사업 사업 사업 운620 29 ( ) 4 ( ) ,【 】

지원하 하여 다 사업 한다.

생략~ < >① ②

타 사업.③ 단 든 사업 사 에 재 원 과,

과 원 상 결 하3 2 ,

사용할 없다.

사업7

사업620 29 ( )【 】

동~ < >① ②

타 사업③ 개< >

든 사업 사 에 재 사 과 과 사 3④

상 결 한다2 . 신< >

항 단 항 항③ ④

신 하고 사용 한

폐지

개8

개 개 재 사621 30 ( ) 3 2【 】

상 찬 결 거쳐 주 청 허가

한다. 다만 단 규 결, 18

개8

개 개 재 사621 30 ( ) 3 2【 】

상 찬 결 거쳐 주 청 허가

한다 개. < >

개 사 직

하 지,

다 단 항 삭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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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니한다.

경과622 31 ( )【 】

① 본 주 청 가 시행 지 재

역 규 에 한 사업 원 가 다.

② 본 주 청 가 시행 과 역‘ ’ ‘

규 동 시행규 포함 에 복 내용 삭( )’ <

또 하여 리한다> .

경과622 31 ( )【 】

본 주 청 가 시행 지 재①　

리 에 한 재단 사 가 다 개. < >

본 주 청 가 시행 과 역‘ ’ ‘②　

시행규 동 시행규 포함 에 복 내용( )’

삭 또 하여 리한다 개< > . < >

[000] 시행 공포한 날 시행한다1 ( ) .

독 한감리 역 시행규6.

1

용631 2 ( )【 】

생략< >①

미주특별연 연 시행 후 별도 규 에 하여②

용한다 단 지 다. , 2008 .

생략< >③

독 한감리 역 시행규6.

1

【 용631 2 ( )】

동< >①

② 미주특별연 사 가 한 규 과 에

다. 개< >

동< >③

에 하632 3 ( ) 4 ( )【 】

여 납 하여 할 원 다 과 같다( ) .金源

① 허 담 허 연 허 시 당해연도： 생 비 본(

개월) 1 납 하여 한다 다만 역 생 비 하한. ,

매 재단 사 에 한다.

에 하632 3 ( ) 4 ( )【 】

여 납 하여 할 원 다 과 같다( ) .金源

허 담① 허 연 허 시 당해연도： 생

비 개월1 납 하여 한다 다만 허 담 하. ,

한 매 재단 사 에 한다 개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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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역 담

1. 월 에 생한 역1958 6 30 2004 3

마다 생 비 본 개월 납 하여 한다 다만 역( ) 1 . ,

생 비 하한 매 재단 사 에 한다.

2. 월 에 생한 역 도1958 6 30 1984

에 미 연 원 한 역 후 원1984

허 허 담 미납한 역 납 하 해 1

개월 생 비 납 하여 한다.

3. 월 에 생한1958 6 30 역 가 원 허 시에

역 담 미납하 택 없다.

4. 월 에 생한1958 6 30 역 가 원 역

담 미납하 미납 마다 지 시1 10%

감 처 게 다.

③ 본 납 월 후에 생한 역 신1958 7 1：

도 납 납 해 한다( ) .新

1. 월 후에 생한 역 본 납 과1958 7 1 ‘ ’

지원 드시 납 하여 하고 본 납‘ ’ , ‘ ’ ‘

지원 역 가 감리연 에 가 시 납 한’

하 본 납 과 지원 비, ‘ ’ ‘ ’

역 에 한 내에 역 역 가

개체 가 상 합 하여 한다.

2. 월 후에 생한 역 또 그 역 가1958 7 1

개체 가 시행규 에 한 월 납‘

본 납 과 지원 합산한 미납하거’(‘ ’ ‘ ’ )

나 납 한 해진 에 미달하 경우 그 다 달,

에 미납 납 하여 하 역 개체 가 합,

계 개월 상 월 납 미납하 경우에 신2 ‘ ’ ( )新

도에 한 감리연 타 도에 한 본,

우 가 한 다 다만, . ,

재단 동 할 경우에 한하여 미납 시에 납

역 담②

1. 든 역 마다 생 비 개월 납 하여 한3 1

다 역 담. 하한 매 재단 사 에

한다 개. < >

3. 역 가 연 원 허 시에 허 담 미납하

택 없다 개. < >

역 가 역 담 미납하 미납 마다4. 1

지 시 10% 감 처 한다 개. < >

삭1~3< >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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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신 도에 한 감리연 타 도에( )新

한 한 다시 생한다.

3. 월 납 만원 하 역‘ ’ 20 ,

개체 재 에 라 해당 역 감리연 가 시 또

납 간 에 감 나 할 다 다만. ,

월 납 만원 하 월 납 한‘ ’ 10 , ‘ ’

지 니한다.

④ 담

1. 독 한감리 에 한 도 경상비 결산

담 납 하여 한다 다만 하한1.5% . ,

매 재단 사 에 한다.

생략2~3 < >

가 담 미납하 든 원 보4. (｢

리 편 지 직4 4 43 ( ) 6｣

항 연 직, 7 84 ( ), 8 113 ( )

항 역 목 시 연한 계산에 미납 간5 ) ,

한다.

⑤ 지원

용 상 역 가 개체1. 3

월 후 생한 역 가 그1958 7 1 ,

에 시 하 역 한 사 월 납‘ ’

역 가 납 하 한 본 납 한 나 지‘ ’

납 하여 한다.

용 상 역 가 개체2. 3

월 후에 생한 역 가 그1958 7 1 ,

역 에 해 지원 납 담하 신‘ ’

개체 에 실시하고 퇴직 립 지 폐지한다‘ ’ .

③ 담

독 한감리 에 한 도 경상비 결산1.

2% 담 납 하여 한다 개척.

경우 결산 천만 원 미만 동1 3

담 한다 담 하한 매 재.

단 사 에 한다 개. < >

동2~3 < >

가 담 미납하4. 미납한 만큼 역

지 연한 삭감한다. 개< >

삭< >⑤

삭< >⑥

삭< >⑦

역 가 퇴 감리 탈퇴하거나 퇴 할 경우 납④

한 비 돌 주지 다. 신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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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립 월 에 생한 역 가3. 1958 6 30

역 개체 경우에 과 동 하다.

⑥ 감리연 납 신 도 시행하 어( )新：

미 립 등 역 역 가 개체 재

상태가 어 워 감리연 월 납 에 하여 납 가‘ ’

하다고 단 경우 역 해당 개체 재,

단에 감리연 납 지 신청할 다2 .

⑦ 연 하여 개 또 탁3：

하 연

⑧ 타 또 신탁과 에 하여 생：

하 과실 과 타

본 본 담 내 신: (20% )< >⑤

타 또 신탁과 에 하여⑥ ：

생하 과실 과 타

원 직634 5 ( )【 】

① 각 원 원 사 한다.

② 각 원 원 내 사 천하여5~7

사 에 한다.

③ 각 원 에 원 각 다, 1 .

④ 각 원 원 사 재 간 한다.

⑤ 각 원 사 집하 연 1 ,

원 원 필 한 시 다.

원 직634 5 ( )【 】

동~ < >① ④

⑤ 각 원 사 집하 연 1 ,

필 한 시 다 개. < >

운 드시 공신636 7 ( )【 】

에만 하여 리하고 사업비 과 에,

생하 에 사용한다.

운636 7 ( )【 】

① 드시 공채 매 등 운1

해 한다. 신< >

사업비 에 사용한다.② 신< >

사업 내에 재단 사 재 사30% 3③

찬 운 한다2 . 신< >

항 신,① ②

운 신‘ ’③

감사 감사 사업 운 체 연 상638 9 ( ) 2【 】

감사한다.

감사638 9 ( )【 】

① 감사 사업 운 체 연 상 감사한다2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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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< >

공 계 감사 실시 한다2 .② 신< >

639 10 (【 】 지 과 연 계)

① 감리사 그 지 에 한 연 원 또 동 원 허( )

원 재허 들 당해연도 생 비

사하여 매 월 지 보고하여 한1 31

다.

② 감리사 그 지 에 한 도 경상비 결산

매 월 지 보고하여 한다1 31 .

③ 감리사 그 지 에 한 든 역 연 원 들( ) 생 비

본( ) 사하여 매 월 지 보고한다1 31 .

④ 각 연 본 역 동사항 매월 리하여

보고하여 한다.

⑤ 각 연 본 퇴 역 공상퇴 별 역 들, ,

단 하여 연 개월 지 보고하여 한1

다.

639 10 (【 】 지 연 계 개)< >

동< >①

동< >②

감리사 그 지 에 한 든 역 연 원 들( )③ 생 비

사하여 매 월 지 보고한다 개1 31 . < >

각 연 본 역 동④ 변동사항 매월 리하

여 보고하여 한다 개. < >

각 연 본 퇴 역 공상퇴 별 역 들, ,⑤

단과 변동사항 하여 연 개월 지1

보고하여 한다 개. < >

여3

여 원640 11 ( )【 】

① 퇴 월 에 생한 역 가 연1958 6 30：

에 또 원 공상 퇴한 경우에 생 보

사 에 해마다 하 본 에 재직( )

간 곱한 매월 지 한다 다만 감리 에 목. ,

사 담 담 재직한 경우 에게( , , ) , 1

동 재직연한 상 상 지 한5 30%, 10 10%

다.

② 감리연 월 후에 생한 역 가 연 에1958 7 1：

여3

여 원640 11 ( )【 】

퇴 역 가 연 에 또 원 공상① ：

퇴한 경우에 생 보 사 에 해마다 하

본 에 재직 간 곱한( ) 매월 지 하

만원 상한 한다92 . 다만 감리 에 역,

담 담 재직한 경우 에게 동( , , ) , 1

재직연한 상 상 지 한5 30%, 10 10%

다.

고갈 지⇒

원 용

감리연 삭 하고 개별< >②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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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원 공상 퇴한 경우에 다 에

하여 연 지 한다.

1. 월 후에 생한 역 가 에 원1958 7 1 65

공상 퇴한 경우에 신 도에 라 립( )新

시 하거나 하여

지 에 라 매월 할 다.

2. 월 후 월 에 생한1958 7 1 1968 6 30

역 가 재직 간 동 월 납 납 하고 에 퇴‘ ’ 65

하여 감리연 하 경우에 2033

지원 월 만원 가 지 한다 다만 퇴 연20 . ,

춰지 지원도 춰진 연 만큼 연하여 지

한다 울러 해당 역 가 월 납 비 감. ‘ ’

하여 납 한 경우 감 비 에 라 보 도 감

하여 지 한다.

3. 월 후에 생한 역 본 납1968 7 1

지원 통한 신 도에 하여 후 감리( ) 65新

연 시 지원 월 만원 가 지 한20

다.

③ 월 에 생한1958 6 30 공상퇴 목：

퇴 에 공상 하여 연 에 원 퇴 한 역

생 보 원 목사 동 한 사 가

해마다 하 본 에 재직 간 곱한( )

매월 지 한다.

④

1. 월 에 생한 역 경우1958 6 30 별 한

원 목사 재직 별 한 역 에게 생 보

지 하 것 그 퇴 에 해당50%

매월 지 한다 다만 재 한 우 경우 목 내. ,

만 차등 지 한다7 <-20%> .

2. 월 후에 생한 역 경우 감리연1958 7 1

삭1,2,3< >②

② 목 목 등 연 공 원 연 사학연, , , ,

하 역 해당 에 근 한 간 퇴

만 지 한다50% . 개< >

③ 공상퇴 목 퇴 에 공상 하여：

연 에 원 퇴 한 역 생 보 퇴 역

동 한 사 가 해마다 하 본 (

에 재직 간 곱한 매월 지 한다 개) . < >

④ 별 한 퇴 역 재직 별 한 역:

에게 생 보 지 하 것 그 퇴

에 해당 매월 지 한다 다만 재 한50% . ,

우 경우 목 내 만 차등7 <-20%>

가

신 개 가지원 특별:②　

연 퇴 50%

지

각 통합 개: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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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한다.

⑤ 보

1. 월 에 생한 역 경우1958 6 30 원 목사

재직 연 원 역 별 한 역 우 원,

목사 우 가 별 할 시에 시 지 한다.

2. 월 후에 생한 역 경우 감리연1958 7 1

에 한다.

지 한다. 가운 과 퇴

경우 본 택하여 하나만 지 한다. 개< >

보 :⑤ 퇴 역 재직 연 원 역 별,

한 역 우 퇴 역 우 재직 역,

우 가 별 할 시에 시 지 한다 보.

재단 사 에 결 한다. 개< >

삭2.< >

보 각 통합 개:⑤

재직 간641 12 ( )【 】

① 월 에 생한1968 6 30 역 재직 간 연

원 허 하고 허 담 납 한 연도 산한다.

② 월 에 생한1968 6 30 역 재직 간 계산

가 납 한 담 연 후(1984 )

재직 간 계산하 나 지 달 가 개월 상 경우6

계산한다 다만 재허 한 역 재직 간1 . ,

재허 한 연도 계산한다.

③ 퇴나 원 퇴 공상 한 원 퇴 퇴,

연 격과 심사 원 결 연 에․

퇴 원 퇴 공상 한 원퇴 하여 한다, , .

④ 월 에 생하여 상 연 원1968 6 30 20

재직하고 상 어 연 에 원 퇴하 역65

퇴시 지 여 간 재직 간에 합산한다50% .

⑤ 월 에 생한1968 6 30 역 가 직과 직 간

역 허 담 과 가 납 할 담

미납하 경우 간 재직 간에 한다.

⑥ 월 에 생한1968 6 30 역 가 미 경우 그

간 상 에 직 간주한다2 . 리(｢

편 연 직 항4 91 ( ) 3 2 )｣

재직 간641 12 ( )【 】

역 재직 간 연 원 허 하고 허① 담

납 한 연도 산한다 개. < >

역 재직 간 계산 가 납 한②

담 연 후 재직 간 계산하 나(1984 )

지 달 가 개월 상 경우 계산한다 다만6 1 . ,

재허 한 역 재직 간 재허 한 연도 계산한

다 개. < >

동< >③

④ 역 가 미 학 직 직 간 가 납, , ,

할 담 미납하 경우 간 재직 간

에 한다 개. < >

⑤ 역 가 미 경우 그 간 상 에 직2

간주한다 개. < >

⑥ 역 가 가피한 사 피랍 포함 과( ) 공상

간 재직 간 합산한다 다만 가피한 사 라. ,

고 하 재단 사 재 상 동3 2

항에 동,④ ⑤

항에 동,⑤ 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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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월 에 생한 역 가 가피한 사1968 6 30 (

피랍 포함 과 공상 사 리규 에)

하여 에 사 간 재직 간 합

산한다 다만 가피한 사 라고 하. , 해당 연

격심사 원 결 재단 사 재 사 3 2

상 동 한다.

⑧ 월 에 생한1968 6 30 역 피랍

역 퇴 라 할지라도 재직 간 퇴시70

지 목 연한 계산하여 한 우 한다.

⑨ 공상 라 함 역 직 행 생한 상해 과

한 질 역 직 행할 없 경우 말하

연 격심사 원 결 거쳐 원 퇴

퇴 한 택 다.

⑩ 월 에 생한1968 6 30 역 직 간과

거주 간 재직 간 합산하지 다.

⑪ 월 에 생한1968 6 30 역

해 간 원 다시 본 해 경우 거주

간 재직 간에 한다 다만 해 후 허 재. , ( ,

허 포함 만 내에 퇴할 경우 그 간) 5

지 한다50% .

⑫ 재직 간 다 과 같 원 에 해 합산한1983

다.

1. 원과 원 재직 간 연 원 또 원

허 한 연도 계산한다.

2. 동 원 재직 간 연 에 본처목사

연도 계산한다 다만 동 원 도사 경우. , 1975

계산한다.

3. 재허 역 재허 계산하 그 목 연한

재직 간에 포함하지 니한다.

한다 사 리규 에 하여 에.

사 간 재직 간 합산한다. 개< >

⑦ 역 피랍 역 퇴 라 할지라도

재직 간 퇴 시 지 목 연한 계산하여70

한 우 한다 개. < >

⑧ 공상 라 함 역 직 행 생한 상해 과

한 질 역 직 행할 없 경우 말

하 연 에 공상 퇴 공상퇴 한

택 다 개. < >

⑨ 역 직 간 학 거주 간 재직 간,

합산하지 다 개. < >

⑩ 역 해 간 원 다시 본

해 경우 거주 간 재직 간에 한다.

다만 해 후 허 재허 포함 만 내에 퇴, ( , ) 5

할 경우 그 간 지 한다50% .

삭< >⑪

동< >⑫

다 경우 재단 사 가 결하여 해당 연 감독에⑬

게 통보하고 상 격 취 하거나 지

연한 삭감할 다. 개< >

퇴 후에도 사 고 계 목 하 사람1.

감리 질 어지럽 사람2.

재산 실 거나 에 해가 행3.

동 한 사람

가 상 징역 고 사람4. 1

항에 동,⑥ ⑦

사 에 연 격심사

항에 동,⑦ ⑧

항에 동,⑧ ⑨

항에 동,⑨ ⑩

항에 동,⑩ 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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⑬ 허 담 납 가 지연 역 지연 간만큼 재직

간에 한다.

⑭ 퇴 후에도 사 고 계 목 하든지 감리,

질 어지럽 든지 또 재산 실,

거나 에 해가 행동 할 경우에,

재단 목 리 원 심사 거쳐 재단 사 가 결

하여 해당 연 감독에게 통보하고 사 에 라 지

보 하거나 단한다.

⑮ 월 에 생한1968 6 30 역 나 에

원 목 에 하지 고 직업 갖거나

사실상 목 하지 경우에 재단 목 리 원

심사 거쳐 재단 사 가 결하여 해당 연 감독에게

통보하고 상 격 취 하거나 지 연

한 삭감할 다.

퇴 후 내 폐쇄한 사람5. 1

재산 감리 지재단에 편 하지 고 개 재산6.

보 한 사람

⑭ 역 나 에 원 목 에 하

지 고 직업 갖거나 실 목 하지 경우에

재단 운 목 리 원 심사 거쳐 재단‧

사 가 결하여 해당 연 감독에게 통보하고 상

격 취 하거나 지 연한 삭감할

다 개. < >

항에 동 행, ,⑬ ⑭

에 한 상 지 한

항에 동,⑭ ⑮

우642 13 ( )【 】

① 월 에 생한1958 6 30 역 우

1. 고 우 다만 퇴 후 재 한 우. ,

2. 미만18

3. 상 다만 책 질 다 가 없60 . ,

경우에 한함

② 월 후에 생한 역 우1958 7 1

한 한다.

우642 13 ( )【 】 역

우 각 같다. 개< >

동1~3 < >①

삭< >②

시 지643 14 ( )【 】

① 월 에 생한1958 6 30 역 다

각 에 해당하 경우 시 지 한다.

시 지643 14 ( )【 】 역

다 에 해당하 경우 시 지 한다. 개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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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직 간 미만 역 퇴10

에 재직연한 곱한 시 지 한다 다만 재. ,

직 별 한 역 가 에게 퇴

하고 별 한 원 목사 가 에게,

한다.

2. 퇴한 역 그 주하고 할 경우 해

당 신청에 하여 퇴 또 개20

월 해당 시 지 한다 다만 민한 지. , 1

내에만 가 하다.

② 월 후에 생한 역 감리1958 7 1

연 운용 에 한다.

① 퇴 역 재직 간 미만 경우: 10

에 재직연한 곱한 시 지 한다. 개< >

재직 역 재직 간 미만 경우 퇴: 10②

에 재직연한 곱한 시 지 한다. 개< >

본 여644 15 ( ( ))【 】

해마다 사 에 한다.

① 퇴 ： 월 에 생한1968 6 30 역 재직

간 에 하여 지 하 본단 해마다1

재단 사 에 한다.

② 공상퇴 ： 든 역 재직 간 에 하여 지1

하 본단 해마다 재단 사 에

한다.

③ 보

1. 월 에 생한 역 에 하여1958 6 30 지 하

해마다 재단 사 에 한다.

2. 월 후에 생한 역 에 하여 지 하1958 7 1

감리연 에 한다.

본 여644 15 ( ( )【 】

해마다 사 에 한다.

퇴① ： 역 재직 간 에 하여 지 하 본1

단 해마다 재단 사 에 한다 개. <

>

공상퇴 역 재직 간 에 하여 지 하1② ：

본단 해마다 재단 사 에 한

다 개. < >

보③

역 에 하여 지 하 해마다 재단 사1.

에 한다 개. < >

삭2. < >

보 별 지나 지 하지 다2. 2 . 신<

>

보 지 한

사항645 16 ( )【 】

① 등본과 주민등 등본, ,

등 하여 한다.

사항645 16 ( )【 】

①　 퇴 가 청하 하여 한다.

개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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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내 거주 주민등 등본 거주 해 거주,

매 월 말 지 하여 한다7 .

③ 가 민하 경우 내에 리

할 다 다만 리 계 시키든. ,

지 또 갱신하든지 공 매 월 말 지7

해 하 주민등 등본 첨 하여 한

다.

④ 항 항2 , 3 미 하 경우 지

보 할 다.

동< >②　

삭< >③　

항2③　 미 하 경우 지 보

할 다 개. < >

내용 복 삭, <③ ②

하고 항 동> ④

납과 지4

납 허 허 담 해당 연646 17 ( )【 】

에 과 격심사 지 담 매월 또,․

별 가 지 한 에 납 한다.

납과 지4

납 허 허 담 해당646 17 ( )【 】

연 에 연 원 과 고시 할 역 담,

해당 도에 담 매월 또 별,

가 지 한 에 납 한다. 개< >

지 든 지647 18 ( )【 】 통하여

매월 지 한다.

지 든 지647 18 ( )【 】 매월 15 지

한다 개. < >

(2015. 10.30)

648【 】 시행 공포한 날 시행한다1 ( ) . 신<

>

가

사 복지 감리 태 복지재단7. 사 복지7. 독 한감리 태 복지재단

개< >

개 차 사 복지과14 2006. 5. 1 ( -12038)

개 차 사 과15 2007. 7. 9 ( -14649)

체 감리 삽

개 목 가‘ ’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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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생 계 과2007. 7. 4 ( -5921)

개 차16 2009. 6.11 주민복지과( -16842)

개 차17 2009.10.26 사 복지과( -10194)

개 차18 2010. 6.21 사 복지과( -16978)

개 차19 2011. 7.28 사 복지과( -17482)

개 차20 2011. 8.18 사 복지과( -19365)

개 차21 2011.12.06 사 복지과( -28228)

개 차 사 복지과22 2012. 4. 2 ( -8436)

개 차 복지지원과23 2012.10.25 ( -8131)

개 차 복지지원과24 2013. 1. 2 ( -141)

개 차 복지지원과25 2013.10. 4 ( -27000)

개 차 복지지원과26 2014. 1. 3 ( -275)

개 차 복지지원과27 2014.10. 2 ( -34321)

개 차 복지지원과 개28 2014.12.31. ( -44736)< >

1

목 미 감리 여 사에654 1 ( )【 】

해 시 어 독 신에 각한 사 복지사업 경 함

복지사 건 에 여함 목 한다.

1

목654 1 ( )【 】

미 감리 여 사에 해 시 어①

독 신에 각한 사 복지사업 경 함 복지사

건 에 여함 목 한다.

규 사항 독 한감리②

리 할 없 할 경우 그 사,

항 없다. 신< >

본 감리 체Ü

고 하 하여 개 함.

사656 3 ( )【 】 사 울특별시

사동 지 에 다194 27 .

사656 3 ( )【 】

① 주사 울특별시 사동5 29에

사업 감리Ü

한 사

주사 사 주,



제 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31 제 편 교회 경제법5 184

- 184 -

행 개 비 고

다 개.< >

다 과 같 사 다 신.< >②

천 사 천 역시 심곡1. : 124 10

사 역시 보 산2. : 333 29

충남 사 충청남도 공주시 학당3. : 1 13

4 산 사 산 역시 고개 가. : 229 2

40

주 사 주 역시 산5. : 52 20

남 사 라남도 곡 과 주산6. : 45-8

강원 사 강원도 천시7. : 2151 30

변경 도 주 에 하여( )

개 함.

사업 목 달 하657 4 ( ) 1【 】

하여 다 사업 행한다.

사 복지 등 사 복지시 운 지원 사업① ․

사 복지사업 지원 사업②

보 사업1.

동복지사업2.

청 복지사업3.

여 복지사업4.

복지사업5.

복지사업6.

신 재 사업7.

득 지원사업8.

재가복지사업9.

지역복지사업10.

타 사 복지사업11.

타 목 사업 운 한 사업③

사업 목 달 하657 4 ( ) 1【 】

하여 다 사업 행한다.

동< >①

동1~10< >②

료복지사업11. 신< >

해 사 복지사업 지원사업12. 신< >

동13. 11 < >

그 에③ 목 달 에 필 한 사업 개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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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계2

재산 리 본재산 매도 여659 6 ( ) , , ,【 】

또 담보에 공하고 하거나 타 처 코 할 에 사

상 결 거쳐3 2 주 청 허가

한다.

산 항 재산 처 할 시에 재5 ( ) 2 1①

단 미연합감리 계 지재단 동 처

얻어지 재산 사 복지사업 하여 사용하여 한다.

본재산 각 사 복지 지 재산 경우 해당 운②

원 청에 하여 사 에 결 하여 한다.

산 계2

재산 리 본재산 매도 여659 6 ( ) , , ,【 】

또 담보에 공하고 하거나 타 처 코 할 에

사 상 결 거쳐3 2 , 독 한감리

실행 원 동 하 본재산 경

우 용도변경 용 한 고 하여 창

닌 식 보 에 라 보 지, 「 」

거나 원 실 생할 상 에 가 하 경

우 주 청 허가 한다. 개< >

경비 경비 본재산에 나 과실660 7 ( ) ,【 】

사업 과 타 충당한다.

경비 경비 본재산에 나 과실660 7 ( ) ,【 】

사업 과, 타 충당한다.

계 계 하661 8 ( )【 】

계 시 운 에 하 시 계 사업에 하,

사업 계 타 특별 계 한다.

계 계 하661 8 ( )【 】

계 시 운 에 하 시 계 사업에 하,

사업 계 타 특별 계 한다 개.< >

사 복지사업 용‘ ’

계연도 계연도 월662 9 ( ) 1 1 12【 】

월 말 지 한다.

계연도 계연도 월662 9 ( ) 1 1 12【 】

월 말 한다.

사업계 산 매 계연도 사업663 10 ( )【 】

계 산 사가 매 계연도 개시 에 사 복지‘

재 계규 보건복지( )’에 거하여 사 결 거

쳐 주 청에 하여 한다.

사업계 산 매 계 도 사663 10 ( )【 】

업계 산 사가 매 계 도 개시 에 ‘사 복지

사 복지시 재 계 규‧ ’에 거하여 사

결 거쳐 주 청에 하여 한다 개.< >

사 복지사업 용‘ ’

사업실 결산 매 계연도 사업664 11 ( )【 】

실 결산 계연도가 끝난 후 ‘사 복지 재 계규

에 거하여 사가 하고 감사 거 후 사’

결 거쳐 주 청에 한다.

사업실 결산 매 계 도 사664 11 ( )【 】

업실 결산 계연도가 끝난 후 ‘사 복지 사

복지시 재 계 규 ’‧ 에 거하여 사가 하고 감

사 거 후 사 결 거쳐 주 청에 한다 개.<

>

사 복지사업 용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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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3

원 에 다 원666 13 ( )【 】

다.

사 상 내 한다 사 포함13 15 .( )①

감사 2②

③ 항 사 에 상 사 다1 1 .

원3

원 에 다 원666 13 ( )【 】

다.

사 사 포함한 하11 ,① 독

한감리 감독 천한 독 한감리 연1 ,

에 한 감독 동 얻 사업4 ( ),

미연합감리 계 미연합감리2 ,

여 사 복지사업 항 규1 , 18 2

에 거하여 사 상 천 사3 1 3

한다. 개< >

② 감사 한다 감사 또 계에2 . 1

한 지식 한다. 개< >

삭< >③

원667 14 ( )【 】

사 하3① 에 한하여3 연 할 ,

감사 하 에 한하여 연 할 다2 3 .

보 에 하여 취 하 원 간②

한다.

원667 14 ( )【 】

사 하3① 에 한하여1 연 할

감사 하, 2 에1 한하여 연 할

다. 다만 연 에 천하고 에 한 사,

직 용한414 119 ( ) 5【 】 ⑪，

다 개.< >

동< >②

원668 15 ( )【 】

사 감사 감리 하 사 에 하여 취①

하고 주 청에 보고한다.

보 에 하여 취 하 원도 또한 같다.②

원668 15 ( )【 】

사 감사 감리 하 사 에 하여 취,①

하고 주 청에 보고한다. 단 천 사 천과,

사 복지사업 항 규 에 거한다18 2 . 개< >

보 에 해 취 하 원도② 항에 해 한다1 . 개< >

000【 】 원 한16 ( ) 신< >

사 상 간에 사 복지사업 항18 3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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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한 특별한 계에 가 사 원“ ” 6

과할 없다1 .

감사 감사 상 간 또 사 계에 어 사 복지②

사업 항 규 에 한 특별한 계에18 3 �

가 니어 한다.� 신< >

원 직671 18 ( )【 】

사 하고 업 하 사①

다.

사 사 에 하여 업 에 한 사항 심②

결 한다.

상 사 사 결사항 집행한다 삭. < >③

감사 사 에 참 하여 언할 고 다 각 직④

행한다.

재산상 과 사업 계 감사하1.

감사결과 또 미한 견할2. 1

사 감독 청에 보고하

감사결과 또 미한 견3. 1, 2

할 사 주 청에 보고하

보고 하 하여 필 한 에 사 집4. 3

하

그 에 사 운 과 업 에 한 사항에 하여 견5.

진 하

원 직671 19 ( )【 】

동< >①

동< >②

삭< >③

③ 감사 사 에 참 하여 언할 고 다 각 직

행한다.

동1.< >

2. 사 운 과 그 업 에 한 사항 감사하 개< >

3. 상 감사결과 또 미한1, 2

견할 사 주 청에 보고하 개< >

4. 상 보고 하 하여 필 할 에 사3

집 하 개< >

000【 】 원 보충 사 또 감사 에20 ( )

결원 생겼 에 개월 내에 보충하여 한다2 . 신< >

000【 】 원 결격사 원 다 각21 ( )

어 하나에 해당하 사람 원 없 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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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에 해당 었 에 그 격 상실한다. 신< >

미1.

산 또 한 산2.

산 고 고 복 지 니한 사람3.

원 결에 라 격 상실 거나 지 사람4.

고 상 실 고 고 그 집행 끝나거나 집행5.

날 지나지 니한 사람3

고 상 집행 고 고 그 간 에6.

사람

에도 하고 사 복지사업 또 그 직7. 5 6

하여 동복지 보 리에 한71 ,「 」 「

지 또40 42 28 40」 「 」 ㆍ

죄 하거나 하여 다 각 목 어

하나에 해당하 사람

만 원 상 고 고 그1) 100

후 지나지 니한 사람5

집행 고 고 그 후2) 7

지나지 니한 사람

징역 고 고 그 집행 끝나거나 집행3)

날 지나지 니한 사람7

그 에 또 에 하8.

000【 】 원 해 다 각 어22 ( )

하나에 해당하 원 해 할 다. 신< >

계 나 해 등 한 행 또 그1.

당행 등 견 었

그 에 뇌 등 비리 도가 한 경우2. ,

사 복지사업 용‘ ’

사4 사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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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672 19 ( )【 】

에 사 사 사 다.①

운 해 사 에 다 과 같 상②

원 고 각 원 직과 별도 규

한다.

책개 원1.

2. 재 원

3. 사업 리 원

그 에 사 사항 처리하 하여 한시③

동하 특별 원 다.

672【 】 23 사( )

동< >　 ①

②

동1.< >

　 재 사업 리 원2. ‧ 개< >

　 원3. 개< >

동< >　③

사 사 다 사항 심 결673 20 ( )【 】

한다.

산 결산 차 재산 취득과 리에 한 사항, ,①

변경 규 개 에 한 사항,②

합병 또 해산에 한 사항③

원 에 한 사항④

⑤ 운 하 각 사 복지 시 사,

사업체 리 에 한 사항,

목 사업 사업 운 과 리에 한 사항⑥

에 하여 그 한에 한 사항⑦

673【 】 24 사 사 다 사항 심( )

결한다.

동~ < >① ④

⑤ 사 운 하,

각 사업 에 한 사항 개< >

동~ < >⑥ ⑦

사 직 신‘ ’⑤

사 집674 21 ( )【 】

사 사 시 사 한다.①

사 연 개 하고 시 사 사가 필2②

하다고 하 또 재 사 상 청3 1

674【 】 25 사 집( )

사 연 개 하고 시 사 사가2②

필 하다고 하 또 재 사 상3 1

사 집 삽‘ ’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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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연 에 한 청 집한다.

사 집하고 할 에 사가 목 시③

하여 에 각 사에게7 통지하여 하 그 집

내에 사 집하여 한다14 .

청 감사 연 에 한 청

내에 사 집하여 한다14 . 개< >

사 집하고 할 에 사가 목③

시하여 에 각 사에게7 통지한다. 개< >

사 개 결675 22 ( )【 】

사 에 특별 규 한 경우 하고 사①

과 과 사 과 찬 결한다.

675【 】 26 사 개 결( ) 사

에 특별 규 한 경우 하고 사 과

과 사 과 찬 결한다. 개< >
원 동‘ ’①

사 결 척사 사 또 사가 다676 23 ( )【 】

각 항에 해당할 에 그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원① 해 에 어 신에 한 사항

재산 하 사항 원 신②

과 직 계 사항

676【 】 27 사 결 척사 사 또 사가( )

다 에 해당할 에 그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. < >

원① 해 에 어 신에 한 사항 개< >

동< >②

사 사 든 사항677 24 ( )【 】

에 하여 참 사 날 사 에 비 한다.

677【 】 28 사 사 든 사항( )

에 하여 참 사 날 사 에 비 하

고 내에 지 울, 10

시청 지에 개월간 공개한다3 . 개< >

사 복지사업 용‘ ’

직 직원5

사 직678 25 ( )【 】

업 처리하 하여① 사 고 사

에 그 하 직과 업 규 한다.

사 사 에 하여 사가 한다.②

사 다5 .③

직 직원5

678【 】 29 사 직( )

업 처리하 하여① 사 그 하

직과 업 규 한다. 개< >

② 사 사 에 하여 사가 한

다. 개< >

③ 사 하 에 한하여 연4 1

할 다. 개< >

④ 사 사 에 하여 사가

한다.<신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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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복지 직679 26 ( )【 】

운 하 각 사 복지 에 어 사 복지①

케 하고 통할하게 하 그 하 직과 업 각

사 복지 규 한다.

에 한 사 복지 각 사업 운 하 하여 사②

복지 운 원 다 사 복지 운 원 직.

운 에 하여 규 한다.

각 사 복지 운 원 에 천하여 사③

결 거쳐 사가 한다.

다5 .④

679【 】 30 사 복지 직( )

① 목 사업 행하 하여 사 복지시 하

고 각 사업 다. 개< >

② 사업 운 돕 하여 운 원 고 그 직

운 별도 규 한다. 개< >

③ 시 해당 사업 운 원 에 천하여

사 결 거쳐 사가 한다. 개< >

④ 사업 하고 연 할 다 다만4 .

탁 경우 탁 한에 한 또 경우3 5

그 간에 한다. 개< >

사업6

사업 운680 27 ( )【 】

목 사업 운 하 하여 다 사업 할①

다.

동산 사업1.

타 사업2.

사업 운 실 에 하여 별② 사업

리 원 심 거쳐 사 에 보고한다.

사업6

680【 】 31 사업 운( )

목 사업 운 하 하여 다 사업①

할 다.

동1.< >　

　　 비 업 직업재 시 비 동재 료2. ( ,

비 복지 료 타 료보건 비 등, )

개< >

　　 업 비 도시락 등 개3. ( , , )< >

　　 식 업 식 게 식 등 개4. ( , )< >

　　 도 매업 상거래 생 비 매 개5. ( , )< >‧

　　 타 사업6.

사업 운 실 에 하여 별② 재 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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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리 원 심 거쳐 사 에 보고한다 개.< >

사업체 직681 28 ( )【 】

사업 운 하 하여 빌 리사 고 리사①

에 그 하 직과 업 규 한다.

리사 사 에 하여 사가 한다.②

리사 다5 .③

681【 】 32 사업체 직( )

동< >①

② 리사 별도 규 한다.

개< >

③ 리사 리 하고 에 한하여4 1

연 할 다 개.< >

변경 해산7

변경 변경 사682 29 ( ) 3 2【 】

상 결 거쳐 주 청 허가 한다.

변경 해산7

682【 】 33 변경 변경 사( ) 3

결 거쳐2 독 한감리

하 가 열리지 못할 독 한감리 실,

행 원 과 주 청 허가 한다 개.< >

해산 합병 해산 또 합병하고683 30 ( )【 】

할 에 재 사 원 찬 주 청 허가

한다.

683【 】 34 해산 합병 해산 또 합병하고( )

할 에 재 사 원 찬 과 독 한감리 실

행 원 승 고, 주 청 허가 한

다 개.< >

용 에 규 하지 니한 사항에687 34 ( )【 】

하여 사 복지사업 공 립 운 에 한,

민 과 그 계 용한다.

687【 】 38 용 에 규 하지 니한 사항에( )

하여 사 복지사업 공 립 운 에 한,

민 과 그 계 규 용한다 개.< >

(2007.6.21)

시행 주 청 허가 날000 1 ( )【 】

시행한다.

(2009.3.23)

시행 주 청 허가 날000 1 ( )【 】

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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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9.10.16)

시행 주 청 허가 날000 1 ( )【 】

시행한다.

(2010.5.28)

시행 주 청 허가 날000 1 ( )【 】

시행한다.

(2011.6.29)

시행 주 청 허가 날000 1 ( )【 】

시행한다.

(2011.8.16)

시행 주 청 허가 날000 1 ( )【 】

시행한다.

(2011.10.6)

시행 주 청 허가 날000 1 ( )【 】

시행한다.

(2012.4.2)

시행 주 청 허가 날000 1 ( )【 】

시행한다.

(2012.10.25)

시행 주 청 허가 날000 1 ( )【 】

시행한다.

(2013.1.2)

시행 주 청 허가 날000 1 ( )【 】

시행한다.

(2015.10.30)

시행 주 청 허가 날000 1 ( )【 】

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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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복지 독 한감리 사 복지재단8.

사 재지692 3 ( )【 】

사 울특별시 태평 가 감리1 64-8　①

에 다.

민 규 에 하여 래 주 지에50②

사 지 다( ) .

1 ~12

사 복지 독 한감리 사 복지재단8.

사 재지692 3 ( )【 】

사 울특별시① 149 감리

에 다 개.< >

동1~12.< >

경 사 역시 동 신천 동13. ; 3 171-2⋅

　 독 합사 복지 신( )< >

경남 사 경남 함 리 산보14. ; 779(

업 신)< >

남 사 경남 함 리 산보 업15. ; 779(

신)< >

사업693 4 ( )【 】

목 달 하 하여 다 과 같 사1①

업 행한다.

생략1 ~10 < >

11. 보 에 한 보 시 탁운

【 사업693 4 ( )】

동1~10< >

보 시 탁운11. 신< >

어 재가 복지시 운12. 신< >

비 시 운13. 신< >

보험 에 한 사업14. 신< >

식 공사업15. 신< >

복지 에 한 시 운 탁16.

운 신< >

주 과 그 가 에 한 복지사업17. 신< >

지역 운 득 사업 등 민18. (

생 보 에 한 사업) 신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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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사업 달 하 한 사업12.

복지시 운 등 등 복지19. (

립지원에 한 에 한 사업) 신< >

20. 목 사업 달 하 한 사업 개< >

원 다 원704 15 ( )【 】

다.

사 사( ) 1①

사 22②

감사 본 감사 겸2 ( )③

원704 15 ( )【 】 다 원

다.

동< >①

② 사 개10 < >

동< >③

원 든 원 사 에705 16 ( )【 】

하여 주 청 승 취 하 사 다 에 하여

한다.

독 한감리 각 연 에 목사 평신도1 , 1 (20 )①

독 한감리 감독 1②

복지시 2③

재단사 직 상④ 사 에 참 하 언 만 보

한다.

원705 16 ( )【 】 든 원 사 에

하여 주 청 승 취 하 사 다 에 하

여 한다

독 한감리 감독 1① 개< >

독 한감리 연 에 천하고 에 한 역②

평신도 각, 3 개< >

독 한감리 사 복지재단 시 천 1③ 개< >

사 복지사업 항에 해 한 사18 2 3④

신< >

사 평신도 직 상 사 에 참 하 언 만⑤

보 한다. 신< >

원707 18 ( )【 】

사 하고 감사3 2①

하 차에 한하여 할 다1

보 에 하여 취 하 원② 항에 한다①

원707 18 ( )【 】

사 하고 감사3 2①

하 차에 한하여, 1 연 할 다 다만 연 에. ,

천하고 에 한 사 414 119【 】

직 용한다 개( ) 5 .< >⑪，

보 에 하여 취 하 원②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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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 개.< >

원 해 사 원 다 각 에 해: 1③

당할 에 사 결 거쳐 해 할 다. 신< >

또 규 에 한1. , 신< >

고 또 한 과실 에 상당한 경 해2.

훼 끼 신< >

직 태만 상 타 사 하여 원 당3. ,

하지 니하다고 신< >

타 원 나 질 하다고4.

단 신< >

결사항712 23 ( )【 】

생략~ < >① ⑪

결사항712 23 ( )【 】

동~ < >① ⑪

⑫ 가나 지 단체 탁시 탁 결 에

한 사항 신< >

(2015.10.30.) 신< >

시행 공포한 날 시행한다1 ( ) .

독 한감리 재해 리규10.

용도773 8 ( )【 】

① 다 용도에 쓴다.

1. 재민에 한 하여 필 한 달 통, ,

보 취 에 비용과 료행 시 공사, , , ,

재해 에 업 에 사하 원 건비 등

에 직 비용

2. 재해에 비하여 원 나 원 사 집 훈, ,

독 한감리 재해 리규10.

용도773 8 ( )【 】

①

동1~3< >

항 비용 매 사업연도3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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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하고 그들에게 필 한 피복 도 비 등, , , , ,

공 비 하 비용,

3. 재해에 한 사 청에 한 심사 사 실 개, ,

운 에 비용 사 실 원 건비 재해, , ,

심사 비 타 사 에 비용,

② 항 비용 매 사업연도3 에

비용 지 못한다20% .

지 못한다10% . 개< >

재단 독 한 감리 학재단11. 재단 독 한 감리 학재단11.

3 원

원804 17 ( )【 】

① 에 원 다 과 같다.

1. 사 내15

2. 감사 2

② 항 사에 사 포함한다1 1 .

3 원

원 동804 17 ( ) < >【 】

에 원 다 과 같다.①

1. 사 11 개< >

동2.< >

동< >②

사806 19 ( )【 】

① 사 감독 과1 각 연 에 천 하1

고 직 상 사 사 에 참 하, ,

언 만 보 한다 감사 각 연 에 하여 직 본.

감사 원 가 천한 사 에 하여 주

청 승 취 한다 다만 사 천시 연 에 목. ,

사 평신도 차 체 천한다, .

② 만료 원 해 사 결 거쳐 주

청 승 한다.

③ 사 또 감사 에 결원 생 에 개월 내에2

보충하여 한다.

사806 19 ( )【 】

① 사 각 연 에 천 사람 하고 직 상1 ,　

사 사 에 참 하 언 만,

보 한다 감사 각 연 에 하여 직 본 감사.

원 가 천한 사람 사 에 하여 주 청

승 취 한다 다만 사 천시 연 에 목사. ,

평신도 차 체 천한다, . 개< >

동< >②　

동< >③　

동산 원 리 원 규12. ( , ) 동산 원 리 원 규12. ( ,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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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원2

직 본 원 원 한 운 하여 다 과832 5 ( )【 】

같 리 원 직한다.

재단 사 1①

본 본 재산 리 원 원5 ( )②

재단 사 원 5③

실행 원 원 5④

지 사용 감독5 ( )⑤

재단사 1⑥

감사 감사 원2 ( )⑦

리 원2

직 본 원 원 한 운 하여 다 과832 5 ( )【 】

같 리 원 직한다.

재단 사 1①

본 본 재산 리 원 원5 ( )②

재단 사 원 5③

실행 원 원 5④

삭< >⑤

⑤ 재단사 1

⑥ 감사 감사 원2 ( )

(2015. 10. 30)

시행 공포한 날 시행한다000 1 ( ) .【 】

재단 독 한감리 향 신13. < >

1

재단 독 한감리 향1 ( ) (

하 라 함 라 한다, ‘ ’ ) .

리 재지 본 감리 본 사 에 리하2 ( , )

고 사 울특별시, 149( ,

빌 한다) .

목 독 사업 사 사업 목3 ( )

한다.

사업 목 달 하 하여 다4 ( ) 3

사업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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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산 도원 운 원 립 운①

용 산 도원 운 원 립 운②

독 목 하 사업, ,③

원2

원 다 원 다5 ( ) .

사 1①

사 사 포함한다13 ( )②

감 사 2③

원6 ( )

사 감독 당연직 하고 사 울 울남, ,①

경 동 충 남 충청 삼남 남 연, , , , , , , ,

에 각 천 향 립 직계 비1

하고 감사 본 감사 감사 원 에1 ,

한 하 그 취 에 하여 지체 없 주 청에2

보고하여 한다.

사 원 에 사망 해 등 사 하여 결,②

원 생 에 결원 생한 날 월 내에 보2

하고 주 청에 보고한다.

사 새 운 원 만료 월 지 하2③

여 한다.

사 감독 감독 거 에 라 감독,④

고 에 취 함 그 격 여 다.

원 해 원 다 각 에 해당하 행7 ( ) 1

한 에 사 결 거쳐 해 할 다.

목 에 행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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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간 쟁 계 또 한 당 행,②

업 해하 행③

원 한8 ( )

원 에 어 사 사 상 간에 민 777①

에 규 계에 가 사 과할

없다.

감사 감사 상 간 또 사 민 에 규777②

계가 없어 한다.

원9 ( )

원 한다2 .①

보 에 하여 취 한 원 사 한 원②

여 간 한다.

사 보 리 보 거 에[1048] 34 ( )③

다.

원 직10 ( )

사 하고 업 통할하여 사①

다.

사 사 에 하여 업 에 한 사항 결②

하 사 또 사 사항 처리한

다.

감사 다 직 행한다.③

재산상 감사하1.

사 운 과 그 업 에 한 사항 감사하2.

감사결과 또 당한3. 1 2

견한 에 사 에 그 시 하고

에게 보고하

보고 하 하여 필 한 에 사4. 3

집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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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에 하여 견 진 하5.

사 직 행11 ( )

사 사고 질병 직 행할 없거나 재· ,①

직 지 어 고 어 직 행할 없 에

사 지 하 사가 사 직 행하고 사,

직 행 지 할 없 경우에 리

직 행 다[1049] 35 ( ) .①

사 가 료 었 나 후 사②

지 못한 경우 사 후 사 감독,

감독 거 에 라 감독 고 에 취

하고 후 사 등 지 그 직 행한다.

사 었 에 사 시 후③

사 지 직 감독 에 연 가 행

한다.

사3

사 사 사 과 사 한다12 ( ) .

집13 ( )

사 사 시 사 하 사,①

집한다.

사 매 계연도 개시 월 지 집하여1 ,②

시 사 사 필 하다고 할 에 집한다.

사 집 사 건 시 등, ,③

하여 개시 지 각 사 감사에게 통7

지하여 한다.

사 집 특 사 다 각 에 해당14 ( ) 1

하 집 가 에 그 집 내에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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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집하여 한다.

재 사 과 가 목 시하여 집 한1.

항 규 에 하여 감사가 집2. 10 3 4

한

결15 ( )

사 사 에 할 사항 경미한 사항 또①

하 사항에 하여 결할 다.

경우에 사 그 결과 차 사 에 보고하여

한다.

항 결 사항에 하여 재 사 과 가 사 에1②

할 것 하 에 사 에 라 한다.

결16 ( )

사 재 사 과 개 하고( )開議①

사 과 찬 결한다 다만 가 동 경우. ,

에 결 한다.

사 결 할 없다.②

사 결사항 사 다 사항 심17 ( ) ,

결한다.

사 한 원 해 에 한 사항1.

해산에 한 사항2.

변경에 한 사항3.

차 재산 취득 처 과 리에 한 사항4. ,

산 결산에 한 사항5.

사업계 운 에 한 사항6.

에 하여 그 한에 하 사항7.

타 운 상 하다고 사 하 사항8.

사 결 척사 원 다 각 에 해당18 ( ) 1

하 에 그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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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해 에 어 신에 한 사항 결할1.

재산 에 사항 신과2.

해가 상

재산과 계4

재산19 ( )

재산 다 과 같 본재산과 보통재산①

한다.

본재산 목 사업 행에 계 동산 또1.

동산 립 가 연한 재산과 사 에 본

재산 한 재산 하 그 목 별지 과 같다, ‘ 1’ .

보통재산 본재산 재산 한다2. .

본재산 연 그 목 하여1②

에게 주 청에 보고하여 한다( ) .

본재산 처 본재산 처 매도 여20 ( ) (

등 포함한다 하고 할 에 규 에.) 32

한 변경 허가 차 거쳐 한다.

지 운 에 필 한 경비 본재21 ( )

산 과실 사업 타 충당한다, .

계연도 계연도 계연도에22 ( )

다.

산편 산 매 계연도 개시23 ( )

월 지 편 하여 사 결 거쳐 한다1 .

결 산 매 계연도 료 후 월 내에 결산24 ( ) 2

하여 사 승 얻어 한다.

계 여 매 연도 계 여 다 연도에25 ( )

월 사용하 것 하고 본재산에 편 하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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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결 거쳐 목 사업에 사용한다.

계 비 매 계연도 어 계 지 할 필26 ( )

가 사업 행하 하여 간 하여 계 비

산 계상할 다.

원 보 사업 운 담하 상 사27 ( )

한 원에 하여 보 지 하지 니한다 다만 업 행.

에 필 한 실비 지 할 다.

원 등에 한 재산 여 지28 ( )

재산 과 다 각 에 해당하 계가1①

에 하여 상당한 가 없 여하거나 사

용하게 할 없다.

립1.

원2.

립 또 원과 민 규 에 한3. 777

계에 또 에 해당하 가 원

다

과 재산상 한 계가4.

항 각 에 해당 지 니하 에 한 재산1 1②

여 사용 경우에도 목 에 비 어 당하지

니한 경우에 상당한 가없 여하거나 사용하게

할 없다.

계감사 감사 계감사 연 상 실시한다29 ( ) 2 .

사5

사30 ( )

사 지시 사 처리하 하여 사①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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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에 사 과 필 한 직원 다1 .②

사 사 결 거쳐 사 한다.③

사 직 운 에 한 사항 사 결 거④

쳐 별도 한다.

보6

해산31 ( )

해산하고 할 에 사 에 재 사 3 2①

상 찬 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하여 주

청에 신고하여 한다.

해산할 여 재산 사 결 거쳐②

가 지 단체 또 과 사한 단체에 한다, .

변경 변경하고 할 에 사 에32 ( )

재 사 상 찬 결하여 주 청 허가3 2

한다.

업 보고 도 사업계 산 당해 연도33 ( )

사업실 지결산 당해 연도 말 재 재산목

계연도 료 후 월 내에 에게 주2

청에 보고하여 한다.

규 에 한 것 에 운 에 하34 ( )

여 필 한 사항 사 결 거쳐 규 한다.

시행 허가 날1 ( )

시행한다.

경과 시행당시 립 하여2 ( )

등 행한 행 에 하여 행한 것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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립당 원 규 에 하고3 ( ) 8

립당 원 다 과 같다.

직 위 성 명

립 자 나 운 몽

사 박 만 출

사 진 규

사 나 병 상

사 지 용

(2015. 10. 30)

시행 개 규 등 주1 ( ) (OOO , OOO )

청 허가 날 시행한다.

경과규 재단 독 한감리 향2 ( ) 2016

월 독 한감리 지 독 한감리 지재10

단 통합하고 에 보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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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역6

1

852 2 ( )【 】 에 사용하 용어 다 과

같다.

신 도라 함 도가 리 고‘ ( ) ’ ,新①

하여 고갈 상 에 라 퇴 지 식

변경하여 월 에 생한 역 에 해, 1958 6 30

퇴 도 용하고 월 후에, 1958 7 1

생한 역 에 해 감리연 에 가 하게 하여 지원‘

과 본 납 납 한 후 월 후’ ‘ ’ 1958 7 1 1968

월 에 생한 역 퇴 에 해당하6 30

감리연 퇴시 에 라 매월 만원 지원20

가 것과 월 후에 생한 역 에1968 7 1

해 감리연 매월 만원 지원 지20

것 지 하 도 미한다.

역 라 함 연 원 원 동 원 말한다‘ ’ , .②

퇴 라 함 연 원 역‘ ’③ 월 말 가70 (3 )

후에 해당 연 에 퇴한 것 말한다 경우 상. 65

원 퇴 상 재직한 원 퇴 마, 30 ,

감독 퇴 상 재직한 공상 퇴 등 포, 20

함한다.

라 함 역 별 당시 그에 하여 고‘ ’④

우 직계 미 말한다, ( ) .

허 담 라 함 허 가 연 허 시 해당연도‘ ’⑤

생 비 본 개월( ) 1 납 하 담 말한다.

역 담 라 함 월 에 생‘ ’ 1958 6 30⑥

한 감리 역 가 마다 생 비 본 개2004 3 ( ) 1

편 역6

1

852 2 ( )【 】 에 사용하 용어 다 과

같다.

삭< >①

동< >②

퇴라 함 연 원 역‘ ’③ 해당 연 에 퇴한 것

말한다 경우 상 원 퇴. 65 , 30

상 재직한 원 퇴 상 재직한 공상 퇴, 20

등 포함한다 개.< >

동< >④

허 담 라 함 허 가 연 허 시 해당연‘ ’⑤

도 생 비 개월1 납 하 담 말한다 개. < >

역 담 라 함‘ ’⑥ 리 담 한 든 감

리 역 가 납 하 담 말한다. 개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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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납 하 담 말한다.

담 라 함 감리 에 한 든 에‘ ’⑦

도 경상 결산 에 해당하1.5% 역

재단에 납 하 담 말한다.

‘⑧ 본 납 라 함 월 후 생한 역’ 1958 7 1

가 감리연 에 가 한 후 납 하 월 납 본 담‘ ’

하 미하고 역 담 폐지 다‘ ’ .

지원 라 함 월 후 생한 역‘ ’ 1958 7 1⑨

가 감리연 에 가 한 후 납 하 월 납 그 역 가

개체 가 담하 미하고 퇴직 립‘

폐지 다’ .

월 납 라 함 신 도에 라 역‘ ’ ( )新⑩

가 매월 각 납 하여 하 지원 과 본 납 합산한

말하 그 만원 하 내용, 20 ,

역 시행규 에 한다.

보 라 함 월 후‘ ’ 1958 7 1 1968 6⑪

월 에 생한 역 가 후에 퇴하여 감리연30 65

시 퇴 과 차 생할 경우 보

해 주 하여 지 하 보 말한다.

담 라 함 감리 에 한 든 에‘ ’⑦

역 재단에 납 하 담 말한다. 개< >

삭~ < >⑧ ⑪

용853 3 ( )【 】

① 감리 에 한 든 개체 에 시

하 연 원 역 에게 용한다.

② 목 하지 목사나 목사

게 한 담 시마다 퇴 후1

감하여 지 하고 해당 역 평신도10%

든 거 과 피 거 가질 없다.

용853 3 ( )【 】

감리 에 한 든 개체①　 연 에

한 에 시 하 연 원 역 에게 용한다.

개< >

동< >②

연 역 특별 사 원 재단 목 리 원,③　

에 사한 실 역 에게 그 간 동

지 하지 다. 신< >

담 실납 하지 시에 든 원④　

가질 없다. 신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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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4 4 ( )【 】 목 달 하 하

여 용 항 역 개체 래3 ( ) 1

원 재단 또 재단 지 하 곳에 납 하여 한

다.

① 허 연 허 시에 당해연도 생 비 본 개월( ) 1

허 담 납 하여 한다 다만. , 역 생 비

하한 매 재단 사 에 한다.

② 월 에 생한 역1958 6 30 2004 3

마다 생 비 본 개월 역 담 납 하( ) 1

여 한다 다만 역 생 비 하한 매 재단. ,

사 에 한다.

③ 월 후에 생한 역 연 원 허 시에1958 7 1

매월 본 납 납 하여 한다‘ ’ .

④ 월 후에 생한 역 가 개체1958 7 1

매월 지원 납 하여 하고 지원‘ ’ , ‘ ’

역 가 감리연 가 시 매월 납 하 한 월 납‘

상 에 할 다’ 2 1 .

⑤ 신 도 시행에 어 미 립 등 재 어 운( )新

역 개체 감리연 납 신청 할

사항 역 시행규 에 한,

다.

⑥ 신 도 시행 후 리 역 허 동( )新

하게 신 도 용한다( ) .新

⑦ 감리 에 한 든 개체 매 담

재단에 납 하여 한다.

854【 】 과4 ( ) 목 달 하

하여 용 항 역 개체 래3 ( ) 1

원 재단 또 재단 지 하 곳에 납 하여

한다.

허 연 허 시에 당해 연도 생 비 개월1①　

허 담 납 하여 한다 다만. , 허 담

하한 매 재단 사 에 한다 개. < >

②　 든 역 마다 생 비 개월 역 담3 1

납 하여 한다 다만 역 담 하한 매. ,

재단 사 에 한다. 개< >

③ 독 한감리 에 한 든 도 경상비 결

산 담 납 하여 한다 개체2% .

경우 결산 천만 원 미만 동1 3

담 한다 담 하한 매.

재단 사 에 한다. 개< >

④ 재단에 또 산 여할 여,

산과 여 가 시한 목 규 도

에 운용한다 다만 여 에 한 우 별도 규 에.

한다. 신< >

삭~ < >⑤ ⑥

동< >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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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 사2

재단 사 직856 6 ( )【 】 재단 사 다 과

같 직한다.

① 직 상 사 감독：

② 직 사 각 연 에 한： 역 평신도,

각 1

재단 사2

재단 사 직856 6 ( )【 】 재단 사 다 과

같 직한다.

동~ < >① ②

재단 사857 7 (【 】 직 ) 재단 사 직

다 각 항과 같다.

① 사업 운 에 한 본 책 립

② 신 도 사업계 과 산 도 사업실 과 결산 승

③ 역 개 심

④ 역 시행에 한 시행규 또 규

개 심

⑤ 원

⑥ 운용 채택

⑦ 직원 에 한

⑧ 그 에 역 사업에 한 사항

재단 사 직857 7 ( )【 】 재단 사 직

다 과 같다 개. < >

동~ < >① ②

역 개 심③ 개 개< >

역 시행에 한 시행규 또 규 개④

심 개 개< >

동~ < >⑤ ⑧

사859 9 ( )【 】 재단 사 다 각 항

과 같다.

① 직 상 사 재 간 한다.

② 직 사 한다2 .

사859 9 ( )【 】 재단 사 한2

다. 다만 차에 한하여 연 할 다, 1 . 개< >

동~ < >① ②

운용3 운용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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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862 12 ( )【 】 하 라 한다( ‘ ’ .)

다 각 항 에 라 운용한다.

① 드시 사 에 결한 에 한다.

② 운용에 하여 생한 퇴 또

만 사용한다.

【 운용862 12 ( )】 하 라 한다( ‘ ’ .)

다 각 항 에 라 운용한다 개. < >

드시 1①　 공채 매 등

운 한다. 개< >

사업비 에 사용한다.②　 개< >

사업 내에 재단 사 재 사30% 3③　

찬 운 한다2 . 신< >

863 13 ( )【 】 역 사업 리

해 사 에 다.

① 에 과 직원 간 다1 .

② 사 천 감독 한다.

③ 직원 취 과 동시에 재 보 하여

한다.

재단863 13 ( )【 】 역 사업 리

해 감리 본 에 다 개. < >

동< >①　

삭< >②　

②　 직원 용과 동시에 재 보 보험 하여 한

다. 개< >

여4

재직 간 계산866 16 ( )【 】 역 재직 간 계산

다 각 항 규 에 한다.

① 월 에 생한 역 재직 간 계산1958 6 30

연 원 허 하고 역 담 납 한 해

산하 원 역 담 납 하지

경우 미납마다 퇴 후 감하여 지 한1 10%

다 동 원 허 과 동시에 목사 해.

산하 동 원 도사 경우에 산한다1975 .

재허 원 재허 산하 재직 간 재

직 간에 포함하지 니한다.

② 월 에 생한 역 가 직하거나 직1968 6 30

한 간 담 납 지 니한 간 재직

간에 산 하지 니한다.

여4

재직 간 계산866 16 ( )【 】 역 재직 간 계산

시행규 다. 개< >

① 역 재직 간 연 원 허 하고 허 담

납 한 연도 산한다. 개< >

② 역 재직 간 계산 가 납 한

담 연 후 재직 간 계산하 나(1984 )

지 달 가 개월 상 경우 계산한다 다만 재6 1 . ,

허 한 역 재직 간 재허 한 연도 계산한다.

개< >

③ 퇴나 원 퇴 공상 퇴 공상퇴 연 에,

퇴 퇴 하여 한다 신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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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월 에 생하여 상 연 원1968 6 30 20

재직하고 연 에 월 말 상65 (3 )

어 원 퇴한 역 퇴 지 여 간 50%

재직 간에 합산한다.

④ 월 에 생하여 상 연 원1968 6 30 30

재직하고 연 에 원 퇴하 역 재직 간만큼

택 지 한다65 .

⑤ 상 재직한 연 에 공상 퇴할 다 단20 . ,

월 후에 생한 역 감리연 에1968 7 1

한다.

⑥ 월 에 생한 역 감리 에1958 6 30

목사 담 담 재직하고 퇴하여 가( , , )

동시에 지 경우에 에게 동1

한 재직연한 상 상 지 한5 30%, 10 10%

다.

⑦ 월 에 생한 역 퇴 과1958 6 30

동시에 지 게 경우 택에

라 한 가지만 지 한다.

⑧ 감독 마 고 퇴하 경우 퇴 지

여 간 재직 간에 합산하여 지 한50%

다.

④ 상 연 원 재직하고 연 에 원 퇴하30

역 재직 간만큼 택 지 한65

다. 개< >

⑤ 역 가 미 학 직 직 간 가 납 할, , ,

담 미납하 경우 간 재직 간에

한다. 신< >

⑥ 역 가 미 경우 그 간 상 에 직2

간주한다. 개< >

⑦ 역 가 가피한 사 피랍 포함 공상( )

간 재직 간 합산한다 다만 가피한 사. ,

라고 하 재단 사 재 사 3 2

상 찬 한다. 개< >

삭< >⑧

⑧ 역 피랍 역 퇴 라 할지라도

재직 간 퇴시 지 목 연한 계산하여70

한 우 한다. 신< >

⑨ 역 직 간과 거주 간 재직 간 합산하

지 다. 신< >

⑩ 역 해 간 원 다시 본

해 경우 거주 간 재직 간에 한다.

다만 해 후 허 재허 포함 만 내에 퇴, ( , ) 5

할 경우 그 간 지 한다50% . 신< >

⑪ 역 나 에 원 목 에 하

지 고 실 목 하지 경우에 재단 운 목‧

리 원 심사 거쳐 재단 사 가 결하여 해당

연 감독에게 통보하고 상 격 취 하거나

지 연한 삭감할 다. 신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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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867 17 ( )【 】

하 우 다 각 항과

같다.

① 월 에 생한1958 6 30 역

하 우 다 각 같다.

우 다만 퇴 후 재 한 우 한다1. ( , .)

미만2. 18

상 다만 할 책 없3. 60 ( ,

경우에 한한다.)

② 월 후에 생한 역 우1958 7 1

한 한다.

우867 17 ( )【 】

하 우 다 각 항과

같다.

① 역 하 우

다 각 같다 개. < >

1. 동< >

2. 동< >

3. 동< >

② 삭< >

시지868 18 ( )【 】 다 각

항에 해당하 경우 시 지 한다.

① 월 에 생한1958 6 30 역 다

각 에 해당하 경우 시 지 한다.

1. 재직 간 미만 역 퇴10

에 재직연한 곱한 시 지 한다.

2. 퇴한 역 그 주하고 할 경우

해당 신청에 하여 퇴 또 20

개월 해당 시 지 한다.

② 월 후에 생한 역 감1958 7 1

리연 운용 에 한다.

시지868 18 ( )【 】 다 에 해

당하 경우 시 지 한다 개. < >

① 역 다 에 해당하 경우 시

지 한다 개. < >

1. 퇴 역 재직 간 미만 경우: 10

에 재직연한 곱한 시 지 한다.

2. 재직 역 재직 간 미만 경우 퇴: 10

에 재직연한 곱한 시 지 한다.

개< >

② 삭< >

납과 지5

납869 19 ( )【 】 에 하여4 ( )

납 하여 하 허 담 역 담‘ ’, ‘ ’, 본 납‘

지원’, ‘ ’ 담 다 에 해 납‘ ’

하여 한다.

납과 지5

납869 19 ( )【 】 에 하여4 ( )

납 하여 하 허 담 역 담‘ ’, ‘ ’ ‘

담 ’ 다 에 해 납 하여 한다 개. <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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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허 연 허 시 가 지 하 에

허 담 납 하여 한다.

② 월 에 생한1958 6 30 역 매2004

마다 납 하 역 담 내에 지3 1 2

에 납 하여 한다.

③ 월 후에 생한1958 7 1 역 본 납

역 가 연 에 한 달 말 내 가 지 하

에 납 하여 하 그 후 본 납 매

월 말 내에 지 납 하여 한다.

④ 담 각 개체 에 에 시 납1 1 ,

하거나 월 할하여 가 지 하 에

납 하여 한다.

⑤ 월 후에 생한 역 가 역 감리1958 7 1

에 든 개체 지원 매월 말 내에

가 지 하 에 납 하여 한다.

⑥ 도 시행 후 리 역 허 동 하게 상

항 용한다1 5 .～

① 허 담 허 연 허 시 당해 도 생：

비 개월 납 하여 한다 다만 허 담 하1 . ,

한 매 재단 사 에 한다. 개< >

② 역 담

1. 든 역 마다 생 비 개월 납 하여3 1

한다 역 담 하한 매 재단 사 에.

한다. 신< >

2. 역 가 연 원 허 시에 허 담 미납하

택 없다. 개< >

3. 역 가 역 담 미납하 미납 마다1

지 시 감 처 게 다10% . 개< >

③ 담 독 한감리 에 한 도:

경상비 결산 담 납 하여2%

한다 개체 경우 결산 천만 원 미만 동. 1 3

담 한다 담 하한 매.

재단 사 에 한다. 개< >

④ 동< >

⑤ 삭< >

⑥ 삭< >

지871 21 ( )【 】

① 퇴 , 감리연 지 본 또

빙하 에 하여 한 후 가

지 한 통하여 지 한다 다만 가 에. ,

거주할 경우에 리 할 다.

② 지 등 사항 시행규 에 한

지871 21 ( )【 】

퇴 지 본 또 빙①　

하 에 하여 한 후 가 지 한

통하여 지 한다 개. < >

동< >②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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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(2015. 10. 30 )

884【 】 시행 공포한 날 시행한다1 ( ) .


